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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종량제 비닐 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 용 P.P포 의 매

을 정하고

  ○ 3ℓ크기의 음식물쓰 기 용 투를 제작 매하여 주민의 생활

폐기물 배출에 불편을 덜어주며

  ○ 폐기물 무단투기와 련된 과태료 부과 기 을 국 으로 통

일하기 함

▣ 주요골자

  ○  쓰 기종량제 투  P.P포  가격을 정함

  ○  쓰 기종량제 투  음식물쓰 기 용 투로 3ℓ짜리 비닐 투

를 신규 제작하고 그 매가격을 정함

  ○ 폐기물 리법의 폐기물 무단투기와 련된 과태료부과기 을 국

으로 통일함

▣ 개정근거

  ○  폐기물 리법 제 13조,제15조  동시행령 제42조

  ○ 도환정 67500～10001(98.  1. 6)의 ″쓰 기종량제 투제작 보 구″

  ○ 환경부 규 제159호(97. 9. 1)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한규정 개정

규정”



거창군일반폐기물 리에 한조례 개정조례안

거창군일반폐기물 리에 한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쓰 기 투의 크기  용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투의 용량(ℓ) 용    도

3

5

10

20

50

100

100(P.P)

일반용(가정, 사업장)

일반용(가정, 사업장),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일반용(가정, 사업장), 공공용

일반용(가정, 사업장), 

일반용(가정, 사업장)

                                                                     

[별표4〕쓰 기 투 가격의 산정 방법  쓰 기 투 매가격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쓰 기 투 매가격
                                                              ( 액단 :원)

    

     구분

용도별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100ℓ

(P.P)
비고

일반용 45 70 130 260 640 1,280 1,520

                                                                      

별표7〕과태료 부과기  폐기물 리법란의 부과항목 제1호 가목  나목의    

  부과 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용법 부 과 항 목
부과 액(천원)

1차 반 2차 반 3차 반

폐기물

리법

1. 생략

 가. 별도기구없이 휴 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 , 휴지등)을

    버리는 행

 나. 간이보 기구(비닐 지, 천.보자  

     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

50

100이상

200이하

50

100이상

200이하

50

100이상

200이하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비표

    행 개    정 안

 [별표1] 쓰 기 투의 크기  용도  [별표1] 쓰 기 투의 크기  용도

투의용량(ℓ) 용   도 투의용량(ℓ) 용도

5

10

20

50

100

   (신설)

일반용(가정,사업장)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

   (신설)

3

5

10

20

50

100

100(P.P)

일반용(가정,사업장)

일반용(가정,사업장)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공공용

일반용(가정,사업장)

일반용(가정,사업장)

[별표4] 쓰 기 투가격의 산정방법  쓰

기 투 매가격

 2. 쓰 기 투 매가격

[별표4] 쓰 기 투가격의 산정방법  

쓰 기 투 매가격

 2. 쓰 기 투 매가격

   구분

용도별
5ℓ

10

ℓ
20ℓ 50ℓ 100ℓ 비고

     구분

용도별
3ℓ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100ℓ

(P.P)

일반용 70 130 260 640 1,280 일반용 45 70 130 260 640 1,280 1,520

[별표7] 과태료 부과기

 폐기물 리법란의 제1호가목  나목

[별표7] 과태료 부과기

 폐기물 리법란의 제1호가목  나목

부   과      액 부   과      액

1차 반 2차 반
3차 반

(이후)
1차 반 2차 반

3차 반

(이후)

30

50이상100미만

30

50이상100미만

30

50이상100미만

50

100이상200이하

50

100이상200이하

50

100이상200이하


